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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맨 뒷장) 첨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추진경위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 혜 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대상 : 일반주민 및 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

전 문 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연번 제공기관명 대표자 주소 안마사 수

1 가야안마원 박양하 강남구 일원로9길30, 201호 (일원동, 동건빌딩) 1명

2 백세안마원 정웅석 강남구 양재대로55길 6, 303층 (일원동) 6명

3 에너풀약손 김형석 강서구 강서로45다길  30-17, 101동 105호 (화곡동) 1명

4 클린안마센터(5호점) 정예진 강남구 일원로9길10, 301호 (일원동) 6명

5 엔돌핀안마원 나희운 강남구 학동로42길73 2층(논현동) 4명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사업 추진계획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등 질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노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 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서비스제공계획)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추진 안내(보건복지부)

Ⅱ  사 업 개 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2.1 ~ 2016.1.31

❍ 이용대상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중 

‣ 만 60세 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이용금액 : 14만 4천원(정부지원금 월 12만 8천원, 본인부담금 월 1만 6천원)

❍ 제공기관 : 5개소



 2014년 추진실적                                         (단위:명,천원)

이 용 인 원 일 자 리 창 출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447 18명 267,840 261,702 6,138

Ⅲ  세부 추진개요

 사 업 기 간 : 2015.2.1 ~ 2016. 1. 31

 서비스대상 : 210명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또는 상이등급 판정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서비스 대상자(장애인제외)는 반드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처방전, 의료기관 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이상 첨부

질 환 명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병분류코드 M코드 G코드 I코드 및 R81, E10~15코드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846천원 56,665 39,191 57,423

2인 3,719천원 113,621 124,575 115,136

3인 5,308천원 161,683 177,862 164,396

4인 5,969천원 182,127 199,987 185,538

5인 6,318천원 193,298 211,949 197,614

6인 6,668천원 207,444 226,536 213,091

7인 7,017천원 213,091 232,265 219,533

8인 7,366천원 226,818 245,357 235,011

 6인이상 : 1인 추가 시 마다 소득 349천원씩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서비스 내용



해당
기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

업무

처리

절차

신청인 ➡ 신청

접수
➡

신청자격

적합여부 확인

(소득 ․ 진단서 등)

➡ 대상자

보  고
➡ 대상자

결  정
➡ 자료전송

(행복e음 입력)
➡ 대상결정

통   보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노인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자극요법 

주 1회
(회당 1시간)

장애인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
⋅자극요법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
⋅자극요법

 바우처 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기간 10개월, 재판정 1회 가능)

❍ 월 4회 이용 : 14만 4천원(지원액 12만 8천원, 본인부담액 1만 6천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에 의한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Ⅳ  서비스 지원절차

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대상자 및 대리인 등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소득조사 및 해당 질환 등 적합여부 확인 등 상담 및 욕구 조사

구청에서는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입력한 소득, 해당질환 등을 확인      

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대상자 선정 결과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매월 25일 18시까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전송



Ⅴ  소 요 예 산

Ⅵ  행 정 사 항

서비스 대상자는 통지서에 의거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실시

‣ 바우처전용카드로 결제(보건복지부에서 제작 ․ 발송)

서비스 관리 및 정산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예탁처)

 사 업 비 : 267,840천원(국비 133,920천원 시비 66,960천원 구비 66,960천원)

 재    원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시각장애인안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신청․접수 시 민원인에게 사업 유의사항 안내 철저 : 동 주민센터

- 안마서비스 재판정(=재신청) 1회 가능 및 사업기간 중 사업비 부족시       

신규등록 신청 제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에서 1인당 1년 2개 이하 서비스만 이용가능

- 2개월 이상 연속으로 바우처 결제 실적 없을 시 서비스 이용자격 상실 

- 2개월간 누적하여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미납시 서비스 이용자격 상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이용자 의무이행

◈ 법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할 때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  

   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Ⅶ  기 대 효 과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끝.


